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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어업부문

시장개방 피해대책*

정 호 근 

  미국은 NAFTA, 개별국가와의 FTA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곡

물, 축산물 등에서는 수요확대에 따른 이득을 보고 있다. 반면 어류, 과일, 화훼 등

과 같은 품목에서는 남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력으로 생산된 수입 농어산

물로 인해 해당 농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부 관할로 모든 산업에 대해 시행되는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2002년 농업부문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2003년부터 적용하였다. 농어민

을 위한 TAA는 농어민들이 무역 자유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입품에 맞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2년 전까지 농어민의 경우 일반 노동자와 달리 실질조건을 적용받기 어렵고, 

선결조건인 실업수당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

조정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원래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던 TAA

는 그 범위를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조, 소득보조기간 연장, 고령자의 

소득보전 등 포괄적인 내용을 지원내용으로 포함 하였다. TAA는 2007년 말로 제도

시행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는 수정된 새로운 법안(Trade and Globalization Assistance 

Act of 2007)이 상정 중에 있다.

  TAA 주관기관인 미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지원청(FAS)의 농업부문 지원은 대체

작물 개발, 마케팅 기법 전수, 현금 보조금 지급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

는 현금 보조금 지급을 중심으로 2007년까지 시행된 내용과 상정중인 개정법의 주

* 본 내용은 GAO 자료 등 시장 개방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전문연구원

이 작성하였다. (hogunc@krei.re.kr, 02-329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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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한다.

  FAS는 원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이

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을 개발, 유지, 확대시키기 위해 무역장벽

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제무역 협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시장개발계획(FMD)을 통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 관련 협회나 단체들의 해

외시장 개척활동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특정 품목의 상표(Brand-Name) 판촉이나 소비자 판촉이 아닌 포괄적 상품기준

(Generic Commodity Basis)의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 

  ․무역지원계획실(TAPO: Trade Assistance and Planning Office)과 FAS 인터넷 사이

트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1. 개요

  TAA의 현금보조금 지급은 가격지원제도로서 가격하락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

가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되면 하락부분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준다. 미 농무부 산

하 경제연구기관 ERS는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변동을 파악하고 변동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해외농업지원청(FAS)에 분석결과를 제공하는데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

로 수입, 수출, 생산, 소비자 기호변화, 기상, 질병 등을 고려하고 있다.

  매년 현금보조금 예산으로 9천만 달러가 배정되어 있으며 개별 농가는 1만 달러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3년 이후 2007년 말까지 TAA의 지원을 받은 농가는 

주로 포도, 리치, 올리브, 블루베리, 감자, 플로리다 아보카도 , 금어초, 새우, 연어, 

메기와 같은 어류, 과일, 화훼 농가이다.

  2007년 9월 제도시행기간이 만료되어 2007년 말까지 제도를 연장하는 임시법을 

시행하고 추가예산 9백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사후적인 피해보상제도로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도고안의 미숙 내지 실제 일어난 

피해정도의 경미함 등으로 인해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2003년 제도시행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인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TAA

에 지원하는 농가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청은 8월 15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여야 하고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수입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은 기각된다. 설사 작년에 승인을 받았

을지라도 올해 들어 수입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승인은 연장되지 않는다.

  미 농무부 산하 농업연구교육기관인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CSREES)에서는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기술지원, 교육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것과 집중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TAA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의 개관, 생산자가 이룰 수 있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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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업무
  해외농업지원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

-제도시행 총괄
-신청접수 및 심사 
-생산자(생산자단체)의 TAA 지원 적격여부 판정

  경제연구소
  Economic Research Service(ERS) -신청된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신청심의위원회
  Petition Review Committee(PRC)

-ERS조사결과,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FSA에 
의견을 내는 내부위원회 

  농업진흥청
  Farm Service Agency(FSA)

-현금지원 신청을 하는 것을 도움
-현금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농가별 적격여부 판정

  협동연구교육지도청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CSREES)

-생산자들에게 기술지원

즈니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수혜농가당 2004년에는 평균 1,650불, 2005년에는 평균 2,520불의 지원을 받았으

며 2006년 말까지 수혜를 받은 8,000 농가 중에서 1,000농가가 상한인 10,000불의 

지원을 받았다.

  농무부는 지원이 많지 않은 이유로 농가가 전년 대비 농가 순소득의 감소를 증

명해야 하는 부분과 적은 지원 금액을 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생산자 평균판

매가격의 80%와 현재금액 차이의 절반을 단위 지원금으로 설정하는 지금까지의 

산정방식 하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가 받는 금액이 3,000불을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제도의 운영체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세 명 이상 되는 생산자 그룹이 

해외농업지원청(FAS)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하나의 신청이 일정지역 내지는 다

수의 주를 포함할 수도 있다. 지원 서류에는 품목가격이 어떻게 하락하였는지, 생

산자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해외농업지원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신청의 적격여부를 판정하고 해

당지역의 해당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정한다.

  ․생산자의 판매 가격이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가격의 80% 이하일 경우

  ․해당품목 또는 경쟁재의 수입증가가 가격을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 경우

  ․지원신청은 8월 15일에서 1월 31일 사이에 해야 함

  미 농무부 산하 기관들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한 역할을 알아보면 다

음 <표1>과 같다.

표 1  TAA와 관련한 미 농무부 산하기관의 역할

자료: GA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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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외농업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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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당해년도 생산량×(0.80×최근 5년간 평균가격-당해 연도 평균가격)×0.5

그림 1  TAA 신청절차

  생산자그룹(생산자대표)의 탄원서가 인증을 받은 이후 TAA의 지원을 받고자 하

는 농가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에는 새로운 작목대체, 변

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현금지원이 있다.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의 범위는 농어업인으로 경영자, 농지소유자, 임

차농 등이 들어간다.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순농업 수입이 작년에 비하여 감소함

  ․지난 3년간 평균 농업 총수입이 2백 5십만 달러보다는 적음

  ․CSREES가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함

  다만 농가의 평균 총소득(adjusted average gross income)이 2백 5십만 달러를 초과

한 경우에도 소득 중 최소 75% 이상이 농업, 목축업, 임업에서 발생하였다면 현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농가가 받을 수 있는 현금지원에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한 회계연도에 10,000달러 이상의 현금보조를 받지 못함.

  ․소득보전직접지불금(Counter Cyclical Payments)과 TAA의 현금지원액의 합계가 

6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현금 보조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현금지원을 받기 위

해서는 순농업 수입

이 작년에 비해 감소

해야 하며, 지난 3년

간 평균 농업 총수입

이 2백 5십만 달러보

다는 적어야 하고, 

CSREES가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이

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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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04 2005 2006
새우 7 8
연어 2 2
포도 1 2
리치 1 1
메기 1

블루베리 1
감자 1

올리브 1
아보카도 1
금어초 1
총계 12 14 4

그림 2  농가별 현금지원 절차

3. 실적

  2006년 말까지 총 101건의 탄원서 제출이 있었고 이 중 64건이 적절하다고 인정

되어 심의를 거쳤다. 64건에서 30건이 TAA 지원의 인증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

은 여러 주에서의 새우 생산자 그룹이고 나머지는 농무부 품목프로그램(commodity 

program)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포도, 리치, 금어초(snapdragon)*

와 같은 시장규모가 작은 특정품목 그룹이다.

표 2  연도별 탄원서 인증품목과 인증건수

  주: 대부분의 탄원이 최소한 한 개의 주를 대표하여 이루어 짐. 2004년 메기나 2005년 포도는 여러 주에서 한 
개의 탄원을 제출한 경우임.

자료: GAO(2006)

* 현삼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20~80cm이며, 잎은 어긋나거나 마주나고 갸름한 피침 모양임. 

여름에서 가을까지 흰색,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 따위의 금붕어 입처럼 생긴 꽃이 줄기 끝에 이

삭을 이루며 핌. 관상용이며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금붕어 꽃이라고도 불림.

2006년 말까지 총 

101건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 

30건이 TAA 지원을 

인증 받았는데, 주

로 새우 생산자그룹

이고 나머지는 포

도, 리치, 금어초같

은 시장규모가 작은 

특정품목 그룹이다.



6

품목 사유*
계 1 2 1과 2 3 4 3과 4

어류 10 3 1 1 16
과일 6 3 1 10
야채 4 1 5
기타 1 2 1 3
계 21 9 1 1 1 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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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증 비인증

  인증을 받지 못한 34건의 대부분은 다음 해의 수입량 증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재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2006년 8건의 새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대부

분 특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여야 하고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수입증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은 기각되게 된다. 설사 작년에 승인

을 받았을지라도 올해 들어 수입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승인이 연장되지 않는다.

표 3  품목별 부적격(비인증)사유

  주: 1) 해당품목 또는 경쟁품목의 수입증가 2) 가격이 20% 이상 하락 3) 판매가격의 증빙여부 4) 부적절한 신청 
자료: Bacho & Goodwin, 2008

그림 3  TAA 지원을 위한 생산자그룹 탄원추이

  2003년 제도시행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인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TAA

에 지원하는 농가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생산자들은 2004년에서 2005년 기간 동

안 12,000건 정도의 현금지원 신청을 하였고 8,000건이 넘는 2/3 정도가 현금지원

을 받았다. 수혜농가당 2004년에는 평균 1,650달러, 2005년에는 평균 2,520달러의 

지원을 받았으며 2006년 말까지 수혜를 받은 8,000농가 중에서 1,000농가가 상한인 

10,000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새우, 연어농가였다.

2003년 제도시행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인조건을 충

족시키기가 어려워 

TAA에 지원하는 농

가수가 감소하는 추

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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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건수

품목 생산량 보상단가 보상액 가격하락
포도 100 톤 {($272×80%) - $198} / 2 $980.00

($9.80/톤) $74.00/톤
알라스카

연어 95,000 파운드 {($0.403×80%) - $0.261} / 2 $2,916.50
($0.0307/파운드) $0.142/파운드

캘리포니아
올리브 100 톤 {($598×80%) - $432} / 2 $2,320.00

($23.20/톤) $166.00/톤

  2005년의 경우 개별생산자의 현금지원에 대한 신청 중에서 2,000건이 기각되었

는데 이 중 1,000건 정도가 순수입의 감소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는 

기술지원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평균 총 수입이 2백 5십만 달러를 넘는 경우이다. 

  낮은 지원율로 인해 2004년 지원금 예산 9천만 달러의 15%에 해당하는 1천 3백 6

십만 달러만이 집행되었고 2005년에는 같은 예산규모의 16%에 해당하는 1천 4백 4

십만 달러가 집행되었다. 지원율이 낮은 이유로 순수입 감소 증명과 같은 조건의 까

다로움과 낮은 보상율이 지적된다. 예를 들면 가격하락으로 톤당 74달러의 수입 감

소를 가진 포도농가의 경우 현재 보상율 적용시 톤당 9.8 달러만을 지원받게 된다.

그림 4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금액의 분포

표 4  TAA 보상금액의 산정 예 

4. 새로이 제안된 무역조정지원법(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7)의 주요 변화내용 

  TAA 시행기간은 2007년 말에 종료되었고 현재는 개정된 TAA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새로운 농어업에 대한 TAA는 2007년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

난 문제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격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율을 높이는 것

낮은 지원율로 2005

년에는 지원금 예산

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집

행이 되었는데, 지

원율이 낮은 이유는 

순수입 감소 증명과 

같은 조건의 까다로

움과 낮은 보상율이 

지적된다. 



8

구분 생산량 보상단가 보상액 가격하락
기존(80%) 100 톤 {($272×80%) - $198}

/2
$980.00

($9.80/톤) $74.00/톤

개정(85%) 100 톤 {($272×85%) - $198}
/2

$1660.00
($16.60/톤) $74.00/톤

보상액 차이 $680.00 (6.8/톤)

이 주 내용인데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재승인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의 제도상에서는 재승인을 받으려면 수입

량이 증가해야만 하는데 제안된 내용은 작년에 자격이 되었으면 다음해의 수입량 

증감에 상관없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re-certification eligibility).

  둘째, 가격과 관련한 품목의 적격요건이 전에는 현재 가격이 지난 5년 평균과 비

교하여 20% 이상 하락하는 것인데 새로 제안된 것은 현재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또는 지난 2년 평균의 9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이다.

  셋째, 농업 순수입과 관련한 예전 기준은 수입이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적자가 줄어들었다면 자격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지원을 받지 않은 최근 2년간 순

농업 수입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조건을 바꾸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넷째, 기존의 제도에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설사 승인을 받더라도 지원 금

액이 미미하여 지원을 꺼렸다. 이에 보상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제안되

었는데 현재가격과 지난 5년 평균가격 80%의 차이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방식에

서 현재가격과 지난 2년 또는 5년 평균가격 85% 차이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상율을 일정부분 높이고 연도별 가격변화의 추이

에 따라 농가에 보다 유리한 평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표 5  보상 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른 보상금의 변화 예 (포도)

5. 시사점

  통상 농업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일부 품목에서는 시장개방에 따

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02년 무역법 개정을 통해 농업부분에 새로이 도

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는 2007년 말까지 시행되면서 당초 기대한 만큼의 성

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품목의 적격여부를 일차적으로 심사한 후 개별농가에 대해 별도로 현금지원 자

격 여부를 심사하는 2단계로 이루어진 TAA는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고(targeted)  

피해 농가를 잘 구분한다(focused)는 의미에서 선진화된 제도이기는 하나 조건의 까

새로이 제안된 무역

조정지원법의 내용

을 보면, 재승인  부

문, 가격과 관련된 

품목의 적격요건, 농

업 순수입과 관련된 

기준, 보상율 산정방

식 등에서 완화 및 

개선을 하도록 제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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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로움과 지원 금액의 적음으로 인해 성과가 미미하다. 이에 기간연장과 함께 새

로이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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